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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부정행위 관련 알림

□ 관련 학칙 및 규정

 ❍ 학칙 제107조(징계) 

    ① 총장은 학생이 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

징계할 수 있다.

 ❍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(징계사유 및 징계권자) 

   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

심의·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.

     1.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

     3.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

     7. 학내 컴퓨터·통신망·데이터·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
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

     9. 학칙 등 제규정(각종 규범 포함)을 위반한 자

□ 수강신청 관련 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

 ❍ 동일 학생 계정에 대해 여러 접속환경(PC와 모바일 등), 또는 종류가 다른 웹 브라

우저에서 수강신청 사이트에 동시 접속하여 서버 부하 유발 및 수강신청 교과목 선점

    → 2016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 학생 적발 및 엄중 경고(차회 적발시 징계)

 ❍ 동일 행동 반복 수행 프로그램(통칭 “매크로”)을 사용하여 동일 시간 내에 일반적인 

신청 횟수보다 많은 신청 시도를 함으로써 정상 이용자의 기회 박탈

    → 2017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 학생 적발 및 수강신청 내역 취소 처리

    → 2018학년도 1학기, 30여명 학생 적발 및 수강신청 내역 취소 등 조치 처리

 ❍ 다른 학생의 신청내역을 열람하거나, 신청 교과목을 탈획할 수 있는 부적정 프로그램의 

사용으로 공정성을 침해

    → 2016학년도 1학기, ○○대학 소속 학생 적발 및 유기정학 처리


